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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

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

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

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

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

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

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주요어: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제, 운영현황, 성과와 문제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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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자

체의 환경관리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지자체가

지역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관해 지자체 조례로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제주도 등 8개 지자체는 시도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체적으

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서울시

의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6016호,

2015. 10. 8.)를 마련하여 도시개발 등 11개 분야 26

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

한,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

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환

경영향평가조례(제1885호, 2017. 7. 20.)를 마련하여

항만건설 등 16개 분야 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환

경영향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

체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환경영

향평가 제도의 실제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환경규

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

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Sung and Min 2000). 환경규제의 지방

분권화 측면에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는, 각 지방정부가 오염원의 소재나

지형 등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 평가대상과 항목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실정 및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특화된 환경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Kellerher

and Yackee 2004). 또한,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평가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정책을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ellerher and Yackee

2004).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

김진오·민병욱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33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

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Keyword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ocal self-governing system, operation status,
accomplishments a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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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자체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

여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Eggers and O’Leary

1995). 특히 지역의 대학, 기업, NGO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의 지방분권화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개

발 선호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

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민감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여건상 정치·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환경기준 완화 경쟁(Race to Bottom)이 우려

되고 있으며 (Peterson 1981; Cho et al. 2008), 특

히 지자체는 지역에 토착화된 지역 유지나 특권층의

조직화한 이익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Schattschneider, 1960).

또한, 환경규제에 대한 권한이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지자체로 분산되었을 때 지역 이기주의 및 그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 및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

며 (Lee et al, 2004), 더 나아가 지자체 간 환경의 불

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Kenyon

and Kincaid 1991). 환경영향평가의 지방분권화는

환경적 갈등과 불평등 이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효율

성에 대한 문제점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대기 및 수

질오염 등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는 환경

문제에 광역적 대응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Memon 2000), 같은 문제에 대응하느라

지자체의 업무 및 규제가 중복되거나 행정력이 분산

되는 문제점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Koh 2007;

Memon 2000). 특히,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길지 않

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풀 등 지방

정부의 인력 및 협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대

한 어려움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시간과 예산이 부족

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Sun and Cho 2015). 또

한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경쟁에서 벗어나 있는 지

역 내 평가업체의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환경평

가질의 하락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중요한 한계로 지

적되었다 (Sun and Cho 2015).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

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지자체 환

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

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서울시, 제주도, 부산광역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

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환경

영향평가 제도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가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 조사, 문헌

조사, 대면 심층 인터뷰, 전화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

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했다(Figure 1). 사전 온

라인 조사에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

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수집, 분석하였고 문

헌 조사에서는 8개 지자체(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

역시, 인천광역시)에 대한 조례 내용과 협의 현황 및

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는

문헌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국내외 논문과 정부 보

고서, 학위논문 등의 자료를 조사했다. 대면 심층 인

터뷰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

각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와 약 1시간 정

도 실시하였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2인(부산발전연구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과도 별도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이외에도 중앙정부 환경직 파견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대

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부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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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요청 등을 통해 협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지역

내 평가대행업체 대표 6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행업체 입

장에서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

III. 국내 지자체의 환경경향평가 협의 현

황 및 쟁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도

시개발 사업 위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95건의 협의를 완료

했다. 사업종류별로는 도시개발 사업이 92건, 하천이

용 및 개발사업이 3건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의 건수는 2018년(1건)

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9.4건으로 2008년과 2015년

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과 2012년이 각각 5건

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 협의 중인 사업은 총 72건으

로 이중 도시개발 사업이 65건, 하천이용 및 개발사

업이 3건, 도로건설과 철도 건설이 각각 2건의 분포

를 보였다(Figure 2).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0년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

던 환경영향평가팀이 분쟁조정위원회와 합쳐져 환경

분쟁조정평가팀으로 개편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

인원 또한 1명이 줄어 2018년 현재 2명의 인력(계약

직 포함)으로 한 해 평균 80건의 평가서 검토 업무와

40여 건의 심의위원회 운영, 80여 건의 현장점검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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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를 마친 사업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경

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환경부로

부터 중복평가를 피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토지이용, 토목, 인프

라 등 주로 광역적인 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서

울시 조례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에너지, 일조 등 개별

건축물의 세밀한 환경 영향에 집중하므로 실제 중복

평가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중앙정부와 지

자체 조례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

른 구분은 물론 평가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명

확히 설정되어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평

가 문제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위해 매년 2번

의 공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협의부서와 승

인부서, 심의위원이 함께 참여하며 환경영향평가 협

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시에 따르면 매년 평균 80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하

고 있으며 협의 내용에 대한 무단 변경 또는 미이행으

로 인해 1년에 평균 2~3건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도시개발 사업 위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74건의 협의를 완료

했다. 주요 사업 유형은 관광단지, 도시개발, 체육시

설, 도로건설, 건축물 설치, 항만건설, 환경 등으로,

이중 관광단지 사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건축물 설치와 환경사업이 각각 12건, 도시개발

과 항만건설 사업이 각각 6건, 도로건설이 5건, 체육

시설이 3건을 차지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

은 총 74건으로 이중 관광단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

고, 환경사업과 건축물 설치는 각각 12건, 항만건설

과 도시개발이 각각 6건, 도로건설이 5건으로 확인되

었다. 연도별 협의 건수는 2008년 11건, 2009년 15

건, 2010년 7건, 2011년 7건, 2012년 3건, 2013년 6

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9

건, 2018년 6건으로 나타났다 (Figure 3). 협의 건수

의 연도를 분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나 항만건설, 도

시개발 사업, 체육시설 등은 줄어든 반면, 관광단지

와 환경시설, 건축물 설치는 꾸준하거나 조금씩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우리나라 지자체중 가장 많은 건수

의 환경영향평가를 조례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업

무는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계에서 3명의 인력(계

약직 포함)이 담당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의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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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율 및 협의, 사후관리 등 해당 업무를 감당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도는 많은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과 협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승인부서와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특히 개발사업의 경우 최종 승인권을 가진 승인

부서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종류의

협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조율&#8901;결정해야 하

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사시 협의 담당 부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상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의결

기구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리적 한계

로 인한 교통 접근성 문제와 예산부족 등으로 더 폭넓

은 전문가 풀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비

현실적 의견 제시 및 무리한 계획변경 등을 요구함으

로써, 사업자는 물론,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할 담

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의 내용에 대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이전

에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이는 사업의 지연이나 보류 등에 대한 중요한 이

유가 되기도 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별도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회 차원

에서의 필터링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최근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까지도 모

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변경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특

별한 이유 없이 동의를 미루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

해를 보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도의 제한된 평가대행업체 수와 시장 규모, 그리고 다

른 지역 우수업체들의 참여 부족 또한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술력 향상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등록된 환경영

향평가 대행업체 수가 총 6개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용역업체 수는 물론 시장 규모 또한 작은 편이다. 특

히 이들 대부분은 제주 출신인데다 타 지역의 평가대

행업체가 진출하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경쟁을 통

한 시장의 확장성과 이에 따른 평가서 작성수준의 향

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환경영

향평가 대행 업자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성이

강해 다른 지역 업체가 뛰어들어 평가대행업을 하기

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제

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역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 및 협의 문제, 비용 등 여러 복합적

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환

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현

재까지 총 41건의 협의를 완료했다. 주요 사업 유형

은 도시개발, 도로건설, 건축물, 산지개발, 항만매립,

공원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이며 이중 건축물이 2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이 7건, 도시개발이 4

건, 항만매립이 3건을 차지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

인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중 건축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이 7건, 도시개발이 4건, 항만매

립이 3건을 차지하고 있다 (Figure 4).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생태시설팀에서

1명의 전문관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주요 평가 대상은 건축물로, 고층으로 인한 일조,

경관, 공사 시 소음 등의 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발생하는 주

요 문제점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어 같

은 시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담

당자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

축 심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보다 선행됨으로 인해

건축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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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진행되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상호 긴밀하게 연

관된 평가 심의들의 경우 시간적 우선순위를 배제함

으로써 상호 견제와 조율의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에 관해서도 조례에 기반을

둔 건축물 단위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중복

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부 평가사업의 경우 조례상의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토

지이용 등 거시적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지자체 평가는 건축물에 초점을 둔다는 두 평가시스

템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어 아파

트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2008년부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6건의 협

의를 완료하였다. 이중 도시개발이 4건, 체육시설이

1건, 주택재건축 사업이 1건이며 총 2개의 사업이 대

전광역시 및 자치구, 그리고 4개의 사업이 도시개발

등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었다(Figure 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초안 6~7개월, 본안 2

개월 정도로 평균 8~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협의 진행 사업은 1년 평균 1~2건 정도이며,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에서 맡

고 있으며 담당 인력은 1명이다. 대전광역시의 환경

영향평가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 외에도 자연환경관

리 업무와 동물원관리, 빛공해 예방대책 등 다양한 업

무를 맡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업무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다. 대신 개발사업이 조례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가 1주일에 평균

6~10건 정도 공문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

무가 환경영향평가 자체 업무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쉽지 않은 일이라 전문

성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꺼리는 측면이 없

지 않다”라며 “전문관 제도나 공모직 등을 통해 환경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환경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

로 이중 공무원 4명(의회의원 1명 포함)을 제외하면

총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초

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 반영 후 본안 심사 때에

만 비공개로 개최되며 개최횟수는 1년에 평균 2번으

로 재보완까지 고려하면 총 4번 정도 개최된다. 심의

위원회에는 보통 10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참석하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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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에 따르면 평가 심의

시 보완의견이 너무 많아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경

우가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의견으로 인해 협의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도 보직 이동이 잦

아 업무에 대한 적응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른 부

서로 이전하고 새로운 담당 직원이 또 업무를 배우게

되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광역

시 관계자에 따르면 승인부서와의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는 승인기관(주택정책과)이 환경영

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낮아 협의 의견에 대한 조정 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부서의 의견을 잘 경

청하고 협조하는 편이다.

5. 기타 지자체

경상남도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며 이

중 2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의 사업이 철회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2월에 협의가 이뤄진 사업이 유일하며 2019

년 현재 3건의 토석채취 사업과 3건의 관광지 개발사

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광역시는 지난 5년 동안 4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7

년부터 도시개발 3건, 골프장 1건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경남, 강원도 등 비도시지역

내 개발사업이 많은 경우엔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의

한계가 드러났다. 전담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

가 어려워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

과 협의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시�군에 있으므로 광

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

이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분석결과

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과 및 한계

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과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부 환경영향평

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지만,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

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자체적인 사

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

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심의위원

들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이 매년 80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협의 의견 준수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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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

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장이 환경보다는 개발 우선의 태도로 정책

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개발을 위한 형

식적 과정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례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기 어려

워 상호 견제가 불가능하고 지자체장은 물론, 부서 간

의 힘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

가 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 시스템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광역시의 경우 건축 심의가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 심

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건축에서 논의되었거나 정리

된 사안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다시 논의되기 어

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두 심의과정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시

스템 아래에서 진행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

호 보완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

자체가 1~3명의 인력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 업무가 많은 서울시와 제주도

의 경우 소수의 인력으로 평가관리, 사후조사 등 과

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대

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지 못해 일관되고

전문적인 평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전문인력 풀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

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환

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 및 이견 조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결기구로써 지자체 환경영향

평가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비교적 인력풀이 다양한 서울시의 경우 대학과

연구원 등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

역적으로 고립되어 접근성이 쉽지 않으며 예산도 충

분히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간혹 비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무리한 계획변경 요구 등

으로 이어져 담당 부서가 협의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다섯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환경영향평

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중복규제라는 사업자의 민

원으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대표

적인 사례가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부산광

역시의 경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 하

더라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단위에서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

로 판단하여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경부 환경영

향평가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단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왔으나 중복규제에 대한 논란

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월3

일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모

든 사업은 지자체 평가를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서

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관내 개발부지 면적이 부족해

타 지자체처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

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대규모 도

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서는 토

지이용 단위에서의 대기와 수질, 소음 등 거시적 규

모에서의 환경 영향과 저감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자

체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운용, 철거 시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인접 건물들에 대한 일조, 인

근 주민들과의 조정 및 보상 등 실제 주변 여건과 연

계된 미시적 차원의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명확한 중복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평가 대상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지자체 환경영향평

가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

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질적 평가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 판단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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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더불

어 지역의 경제·문화적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지역 환경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

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자율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지역 환경 파괴 논란 속에서도 개발사업

과 연계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

난 1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성

과와 협의 및 운영 관리상의 다양한 문제점 분석을 바

탕으로, 향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안정적 도입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

을 위해서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역량과 조직 시스

템이 우선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개발사업의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동시에 가지므로, 환경영향평가 담당 기관의 독립성

이 최대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담당 기관 또는 부서의 독립성

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또는 승인부서의 눈치

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자

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만한 담당

인력과 조직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

는 협의 담당 부서의 부족한 인력과 조직, 전문성과

행정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 및 조

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직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관 제도나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직 제도를 활용

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지방 및 중앙정부 간의 협력적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영

향평가의 제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

해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교육을 지원할 필요

가 있으며,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위

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지자체와 협력하

여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및 행정적 지원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

적으로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관심과 자

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

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국과 국내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

고 인력풀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여건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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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부합하는 효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지자체는 자연적·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다

르기에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사업 종류와 규모, 평

가항목 등을 지역 환경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도록 하

되,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사업 등 지자체의 환

경 영향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들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환경부 평가 대상 사업이라도 지자

체의 특수한 환경과 관심에 따라 평가내용이 중복되

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사업 유형에 따라 협의 주체를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후조사 및 관리의 경우

에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가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국토 전체의 환경관리 목표를 함

께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로 시

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및 건축물 중심

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적·공간적 누적영향에 따라 장

기적으로 국토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

세먼지 문제 또한 국지적·광역적 규모의 오염원 관리

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

는 만큼, 환경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측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정립하

고 보완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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